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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권으로 보며 민법상 부동산에 한 규

정을 용하고 시설사용자는 항만청의 

설치허가를 득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다

음 당해 시설물은(크링카싸이로와 사무

실․운 실 1동) 항만청에 기부채납하

여 20년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

사용권리인 것인데, 당 에는 리권의 

의미는 물론 리권이 있다는 사실자체

도 몰랐다. 다만 성업공사만이 채권회수 

과정에서 알고 부도법인이 등기를 하지 

않은 것을 98년 2월 등기하여 가압

류를 해 놓은 상태 다. 

  따라서 즉시 등록 청인 해양수산부 

항만정책과에 문의하여 리권을 압류

하기에 이르 고 훗날 본 공장을 운 하

는 자는 반드시 본 시설물을 사용해야 

하므로 채권확보에는 한시름 놓게 되었

다. 다만, 압류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사

무소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법인

표에게 배달증명하고 일간지에 공시송

달하 다. 

  그후 이듬해 6월 성업공사 소유인 시

멘트 본공장을 임차하여 가동한다는 업

체가 나타났고 드디어 공장임 차계약

이 이루어져 공장가동과 련한 우리시

의 각종 인허가 사항은 모두 해결되었으

나 항만시설 리권 매각처분만이 최종 

문제가 되었다.

  먼  임차업체에서 동 리권을 수의

계약에 의한 매각을 요구하 으며 이를 

검토한 결과 (국정법 제62조 수의계약) 

7억여원에 이르는 체납액도 해소하고 지

역경기 활성화와 공매함이 제반 여건상 

치 않아(항만권은 본 공장과 한 

계에 있고 성업공사 소유의 본 공장은 

이미 경매 에 있어 공매․경매 낙찰자

가 각기 다를 경우 지역으로나 공장운

자나 모두 이로울게 없음) 요구조건을 

수용하기로 하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

동 조건을(체납액 액납부) 통보하

다.

  그러나 리권의 잔존가액을 비교 검

토한 임차업체에서 체납액에도 미치지 

않는 매매가액을 제시하며 재검토해  

것을 요구해와 결국 수의계약은 기되

고 말았다.

  어떻게 하든 공장은 가동되어야 겠고 

지원해 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

하던  본 공장소유주인 성업공사가 인

수하게 되면 본 공장과도 매치되고 공장

일체를 임 차할 수 있이므로 성업공사

가 인수하여  것을 서면 요청하 다.

  그러나 성업공사에서는 “ 융기 부

실자산등의효율 처리 성업공사의설립

에 한법률”에 의거 부동산을 인수할 수 

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는 회신으로 


